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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김 병 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품질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유형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개발, 각종 도시개발사업, 도시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명칭만 다를 뿐 아파트 건설

용도로 계획되어 현재는 주택의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양산하면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성 확보보다는 아파트 분양과 상업용지 분양을 통한 수익사업 모델로

추진하여 당초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다수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유치, 대학교의

신축과 증축, 산업단지의 건설, 공장 건설의 총량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외부 인구 유입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 2009년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단1, 검단2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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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민간 예정 사업은 183개

구역에 달하나 민간 도시정비 사업이 사업성 악화로 표류하고 있으며

부실경영의 중심에 있는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약 3만호에 달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택 보급률에 대한 관리와 전망을 통하여 택지와 주택의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양산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민간 정비사업이 외부적 내부적인 환경에 의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

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미진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시와 시민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적 내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민간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 정비

기금의 확충, 제도개선 등을 의정활동의 중요 과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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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인천의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이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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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제1장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1  정비(예정)구역 현황

□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 총 212개 구역을 추진(16개 구역 준공)

○ 시행 단계(13%) : 25개 구역이 시행인가를 득하였거나 시공 중

○ 준비 단계(87%) : 171개 구역은 추진 중

〈표 1〉정비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기본계획
수 립

준 비 단 계 시 행 단 계

소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인 가 소계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공중

준공
인가

합 계 212 171 36 39 49 47 41 16 3 6 16

기 정 28 - - - - - 28 4 3 5 16

신 규 184 171 36 39 49 47 13 12 - 1 -

2  정비사업의 추진유형과 시행자

□ 민간 추진 정비 사업→ 총 196구역 중 183구역 (93%)

〈표 2〉추진유형별 시행자(준공분 제외)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유형유보

계 196 13 119 32 24 8

공 공
(LH ․도개공) 13 13 - - - -

민 간 183 - 119 32 24 8



- 14 -

3  정비 사업의 구별 분포

□ 남구가 62개 구역으로 최다 → 전체 212개 구역의 29 %

○ 남구→부평구→남동구→동구 →중구 →서구→계양구→연수구 順

〈표 3〉구별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천㎡)

구 분
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유형유보

구역수 면 적 구역수 면 적 구역수 면 적 구역수 면 적 구역수 면 적 구역수 면 적

계 212 15,325 14 1,102 121 8,801 45 1,816 24 815 8 2,791

중 구 18 1,135 - - 8 345 1 16 8 334 1 440

동 구 21 1,431 7 277 8 745 2 61 3 60 1 288

남 구 62 5,073 1 209 38 2,662 9 426 10 256 4 1,520

연수구 3 45 - - 2 19 1 26 - - - -

남동구 24 1,801 4 336 12 848 7 553 - - 1 64

부평구 52 3,609 2 280 38 3,006 9 158 3 165 - -

계양구 14 539 - - 6 432 8 107 - - - -

서 구 18 1,692 - - 9 744 8 469 - - 1 479

4  정비사업 중점관리 대상(사업시행인가 전)

□ 중점 관리 대상 → 조합설립 인가 기준으로 171개 구역 (81%에 해당)

〈표 4〉중점관리 대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구역수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성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계 171 36 39 49 47

중 구 18 6 3 3 6

동 구 14 3 - 5 6

남 구 52 15 11 18 8

연수구 3 1 - - 2

남동구 15 5 1 6 3

부평구 41 3 11 15 12

계양구 14 2 8 - 4

서 구 14 1 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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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간 정비사업의 당면 사항

1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 증대로 분양성 저하

2  수도권 규제(기업ㆍ공장ㆍ대학교)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제한적

3  종합적인 주택 공급 및 택지 수급 정책의 표류 

4  단계적 순환개발 유도, 가이주 아파트 공급 등의 주거안정 대책 미흡

5  도시정비기금의 비축규모 열악

6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 가중

7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8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 확대

9  고밀도 ․ 고층 위주의 아파트 양산

10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공공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11  기반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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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비사업의 침체 요인 분석 및 문제점

1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 증대로 분양성 저하

□ 도시계획상 주택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확충 하는 것으로 계획

○ 인천의 주택 보급률은 2009년 100.2% 이며 추가로 약 31만호가 공급될 예정

○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도 109.6%, 2025년도 119.1%로 상향 계획

○ 주택 보급률 상향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확대(강화, 검단 등)

- 외부 유입률이 낮을 경우 주택의 택지와 주택의 과잉 공급이 우려

〈표 5〉주택 수요지표

구 분 2005년 2009년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인 구 (만인) 263 276 302 307 310 370
가구당 인구(인) 2.79 2.69 2.71 2.65 2.6 2.54
가구수 (천가구) 823 892.4 1,082 1,111 1,118 1,323

주택수 (천호) 815.3 894.4 1,177 1,213 1,225 1,576
주택보급률 (%) 99.1 100.2 108.8 109.2 109.6 119.1

○ 주택 보급률 (%) = 주택수 / 가구수 × 100

○ 가구수(일반가구) = 보통 가구수 + 비혈연 가구 + 1인 가구

▷ 2005년(인구 주택 총조사). 2009년(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결과의 연간 증가율 적용)

○ 주택수(다가구 구분 거처 반영) = 2005년기준 + 신규주택수 - 멸실주택수

▷ 주택 멸실률 (2000～2010년 1.5%, 2010～2020 1.28%, 2020～2030년 1.48%)

※ 자료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시․도별 주택 보급률

○ 인천광역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표 6〉주택단지 개발사업 현황(2010. 6월 기준)

개 발 유 형 지 구 명 면적(㎢) 주택수(호)

계 244.19 307,928

경제자유구역사업 송도, 청라, 영종 209.5 86,90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안2,4구역, 동인천역주변 1.58 25,633

도시개발사업 루원시티, 도화구역, 숭의운동장(1.94㎢)
민간 18개지구(7.41㎢) 9.35 63,689

택지개발사업 한들, 금곡, 검단1, 검단2, 경서임대 19.50 102,766

보금자리 주택사업 서창2, 가정, 구월 4.26 28,940

※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기 준공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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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경기도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축과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

○ 서울, 경기도 → 주택 보급률의 상승과 택지 개발로 자체 사업성도 약화

○ 인천 → 외부 유입률이 낮을 경우 주택 사업의 장기적인 침체 상황 우려

〈표 7〉서울시 및 경기도 인접도시 주택보급률

구 분 2008년
2020년 도시기본계획

2010년 2015년 2020년

서울시 93.6 104.6 113.7 120.0

부천시 96.3 96.0 98.0 100.0

시흥시 84.0 110.0 113.0 115.0

김포시 96.4 108.0 112.0 115.0

※ 자료 : 각 시청 통계 및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자료

〈표 8〉서울시 및 경기도 택지개발 사업 등 현황

시․도별 사업구분 지구개소 면적(천㎡) 주택수(호)

합 계 - 79 216,546 991,440

소 계 - 17 15,981 99,460

서울시

택지개발 3 2,877 17,532

임대주택 9 3,473 25,717

신 도 시 1 6,788 46,000

보금자리 4 2,843 10,211

소 계 - 62 200,565 891,980

경기도

택지개발 23 37,934 196,415

임대주택 17 23,655 109,222

신 도 시 11 114,903 479,463

보금자리 11 24,073 106,880

※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주요통계」(2009.12.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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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규제(기업ㆍ공장ㆍ대학교)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제한적

□ 기업과 공장의 입지 규제

○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을 법률로서 제한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은 금지(구도심, 내륙지역)

○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되어야 공업지역 지정 가능

(강화, 송도, 영종, 검단 등)

○ 연면적 500㎡이상의 공장(사무실, 창고 포함)은 정부에서 총량제로 허용

- 공장의 집단화, 특화가 어렵고 영세 무허가 공장의 난립을 초래

□ 대학시설 규제

○ 인천은 인구와 고교 재학생에 비하여 대학교 및 입학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수는 수도권에서 7%, 입학 정원은 8%에 불과

○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교육 낙후 도시로 전락 → 교육 여건 악화

  ▪ 대학수 9개 (4년제 5 / 전문대 4)

  ▪ 입학정원 16,294명 (4년제 7,177 / 전문대 9,117)

▪ 인천 2009년 고교 졸업자 33,596명 중 27,692명 진학(진학률 82%)

〈수도권 4년제 대학 현황〉

구 분 학교수(개) 비율(%) 입학정원(명) 비율(%)

계 73 100 119,450 100

서울특별시 39 53 68,698 58

인천광역시 5 7 7,177 6

경 기 도 29 40 43,575 3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2009년)

〈수도권 전문대학 현황〉

구 분 학교수(개) 비율(%) 입학정원(명) 비율(%)

계 47 100 88,510 100

서울특별시 10 21 17,084 19

인천광역시 4 9 9,117 10

경 기 도 33 70 62,309 71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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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률

구 분 졸업자수(명) 진학자수(명) 비율(%)

계 33,596 27,692 82.42

일반계고 25,113 21,955 87.42

전문계고 8,483 5,737 67.6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2009년)

□ 공공 기관의 유치 및 입지 제한

○ 공공기관은 신ㆍ증축, 용도변경이 규제되고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공 공 기 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자본금 50/100이상)법인

 ▪ 정부출자기업체․정부출연대상법인

 ▪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 포함) 등

〈수도권 정비계획상 권역 현황〉

구 분
인 천 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총 : 1,027㎢ (100%)
252㎢
(25%)

775㎢
(75%)

해당 지역
- 인천광역시 전체 행정구역
(성장관리권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완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규제
대상

대학

4년제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 신설 : 금지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소규모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총량규제 범위내 가능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 신설 : 총량규제 범위내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증 원)

- 총량규제(법 제24조)
. 대학.교육대학및입학정원 50인이내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증원은심의후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년도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수도권전체에서매년 300인이내허용(첨단분야제외), 300인 초과는심의후허용

공장
(연면적200㎡이상)

- 총량으로 규제

공공청사
(연면적1천㎡이상)

- 신축 :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 : 심의후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 및 인근 도 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등으로 국해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은 심의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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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적인 주택 공급 및 택지 수급 정책의 표류

□ 주택 수급의 정책적인 관리가 미흡 → 난개발, 수급의 불균형 우려

○ 시(경제청), LH공사, 도개공이 주택 건설 위주의 유사 사업을 양산

- 택지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 종합적인 수급관리 기능의 부재로 개발 사업 상호간에 사업성 잠식

□ 국가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

○ LH 공사와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영역인 주택 분양 사업에 동참

○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으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의 분양성 저해

⇒ 분양 가능성 저하로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

〈표 9〉LH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참여 택지개발 현황

사업시행자 지구명 지구지정 준공일 면적(천㎡) 주택수(호) 사업유형

계 9개지구 19,551 122,735

LH공사 동양 95.08.29 10.12.31 177 2,342 일반택지

LH공사 논현2 97.02.27 10.12.31 2,545 15,402 일반택지

도시개발공사 경서임대 07.07.04 10.12.31 149 1,500 임 대

LH공사 서창2 05.03.25 12.12.31 2,100 14,345 보금자리

LH공사 가정 05.05.30 12.12.31 1,325 8,580 보금자리

LH공사 한들 07.03.28 12.12.31 562 3,766 일반택지

시/LH/도시개발공사 검단 07.06.28 15.12.31 11,181 70,800 신 도 시

도시개발공사 금곡 08.06.18 - 671 - 일반택지

도시개발공사 구월 10.05.26 - 841 6,000 보금자리

※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주요통계」(2009.12.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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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적 순환개발 유도, 가이주 아파트 공급 등의 주거안정 대책 미흡

□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이 유명 무실

○ 정비기본계획에서 건축물 노후도를 기준으로 사업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주민참여 의지와 수요 및 공급에 무관하게 관리되어 구분이 무의미

□ 정비사업의 순환개발과 임시 수용시설 설치 계획 미흡

○ 조합이나 행정관청은 실질적인 이주대책인 순환방식 또는 임시수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지확보나 재원마련에 여력이 부족하며 소극적으로 대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발이익을 전재로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달성 의문

○ 조합에 의해서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반대자에 대한 의견개진 장치가 미흡하여

소송으로 진행

○ 일몰제도 부재

『난곡지구』

․사업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101
․사업방식 : 순환재개발방식
․사 업 자 : LH공사
․규 모 : 5만2000평 3322가구
․개발이익 : 약 100억원
⇒ 인근 도로 개설이나 문화센터 등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 22 -

5  도시정비기금의 비축규모 열악

□ 정비기금의 목적 :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사업성 확충

□ 사업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 균등 지원의 문제

○ 2007년과 2010년에 약 70억을 구에 지원하였으나 중구 4개 구역과 동구1개

구역의 경우 시공자가 응찰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이 답보 상태임

○ 사업 경쟁력과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균등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비 부담(20%)이 지연됨

〈표 10〉구별 정비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계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 구

계 7,011 896 152 2,169 60 353 2,322 1,059

2007년 689 - - 155 - - 534 -

2010년 6,322 896 152 2,014 60 353 1,788 1,059

〈표 11〉구 재정자립도(2010년)
(단위 : %)

평 균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30.7 50.1 33.4 21.7 29.8 37.0 22.6 21.4 36.0

   ＊ 자료 : 인천광역시, 「2010년도 지방 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10쪽

□ 정비기금의 적립이 미흡

○ 정비기금의 재원은 도시계획세 10%, 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정비구역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 인천시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적립액이 총 212억1,200만원이며

구별 정비계획 수립비 70억2천만원 지원 후 잔액이 약 142억원에 불과

○ 정비기금은 정비구역내 기반시설비에 50% (공공의 경우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기금 부족으로 정비사업 기반시설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2010. 7. 16 도입된 공공관리제 실시에 따른 필요 예산은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36개 구역에만 982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

- 지원 253억8백만원, 융자 729억원

□ 정비기금 조성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액 이자수입 1994년 1996년 1997년 98～2008년 2009년 2010년

조성액 21,216 9,895 2,578 3,420 4,323 미적립 1,000 -

지출액 7,020 - - - - 689 9 6,322

현액 14,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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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 가중

□ 재개발 사업 지역은 임대 주택 의무 건설을 강제 후 후속 대책이 미흡

○ 재개발사업시 총 건설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하여

민간사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건설비 부담 및 관리 문제를 초래

○ 인천시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이나 시와 구

또는 LH 공사 등의 자금 여력 부족으로 매입 등의 대책이 미흡

- 인천시 : 재건축 임대 주택의 경우 LH공사에서 인수 (구역별 지정)

□ GB 해제지역 등에 임대, 보금자리 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민간 사업을 위축

○ GB 해제지역 등에 임대 또는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하고 주택금융 지원확대와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가격 경쟁력과 분양성을 약화시킴

○ 인천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은 2012년 22,925호, 2015년 6,015호이며

최근 분양한 보금자리 주택은 정비사업 일반분양가보다 약 15～20 % 저렴

- 3.3㎡당 → 민간 950～1200만원, 보금자리주택 700～800만원

〈표 12〉인천시 보금자리주택사업 현황 [3개지구(28,940호)]
〈2010. 06월 현재〉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지 구

지정일
실시계획일 사업기한 시행자

공정률

(%)
(천㎡) 천평

계 4,266 1,290
28,940

(78,126)

서창2

(보금자리)
2,100 635

14,345

(38,874)
‘05. 3.25 ‘07.11. 9 ‘12.12.31 LH공사 기반 : 31

가 정

(보금자리)
1,325 401

8,580

(23,252)
‘05. 5.30 ‘07.11. 6 ‘12.12.31 LH공사 기반 : 22

구월

(보금자리)
841 254

6,015

(16,000)
‘10. 5.26 - ‘15.12.31 도개공

지구계획

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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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 주민간 갈등과 부조리 등으로 사업 난항,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사업 초기자금 조달은 조합원 부담이 원칙이나 사업 기간의 유동성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조합의 필요 경비의 조달이 곤란

○ 시공사, 정비업자, 철거업체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단계부터 경쟁적으로

개입하여 음성적 자금 지원이 관행화

○ 이권을 둘러싼 조합원 상호간 법정분쟁이 발생하고 조합원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 요인으로 작용

○ 정비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각종 부조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이 분양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조합원에 전가

〈표 13〉주민분쟁 발생 현황(2010년 6월 현재)

구 분

구역수

소 송 지 연 유 형

계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민사

소송
계

시공사

미선정

동의율

부 족

추진일정

재검토

임원진

불 신

구역내제척․편입,

대토 요구

56 27 22 2 3 29 4 3 5 9 8

사 유

- 동의서 징구 하자

- 조례위임 범위 초과 등

- LH공사, 도시개발공사

자금사정에 따른 추진일정 재검토

(주거환경개선사업)

- 투명성결여

- 조합운영의

비공개

- 도로변 상가

등 제척요구

- 종교부지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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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 확대

□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인식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소극적

○ 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며, 법령상 조합에 대해

감사1인, 외부 회계감사 3회로는 내․외부 통제에 한계가 있음

○ 행정적으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관리기능 및 사전교육이

미흡하여 정비사업 운영에 따른 투명성 부족으로 법적 분쟁 야기

○ 내부 분쟁발생시 업무담당부서 외에 분쟁을 조정할 분쟁조정회의 결성 등

별도의 기구없이 소극적으로 대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입→2010. 1. 1)

○ 지역주민에 대한 정비사업 사전 설명회, 교육 등 홍보가 부족하며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신과 갈등 유발

○ 법령상 정비예정 정비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규제사항이 없어 부동산 투기

성행 (투기방지 대책 도입→ 2009. 8. 7)

○ 정비기금확보가 미흡하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정비

계획수립 비용에 한정하여 지구별로 균등 지원(2회/70억1천1백만원 지원)

- 정비기반시설 지원 법정한도 50% (공공사업자의 경우 80%)

〈표 14〉인천광역시 정비기금 지원 현황

연도별 지 원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계 70억1천1백만원

2007년 6억8천9백만원 정비계획수립 지원비
구비 20%,

지원 80%,

2010년 63억2천2백만원 정비계획수립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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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밀도 ․ 고층 위주의 아파트 양산

□ 장기적으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밀도의 고층아파트 위주로 건립되어 과다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공간기능의 수직적 활용이 수평적 차원의 부수적 기능을

극대화(주차장, 쓰레기처리시설 등)

○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일조권, 조망권, 통풍이 저해되고 고층 건축물로 바람길이

차단되면서 하절기 열섬 현상과 겨울철에 빙판길을 형성

○ 지역의 전통과 주민간의 유대감을 붕괴시키고 특색없는 획일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

□ 안전에 취약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문제로 대두

○ 고밀도 고층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건물 상층부와 하층부의 공기 밀도차이로

연돌효과가 발생하는 등 재난에 취약

○ 고층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고가사다리 차량, 굴절사다리

차량 등의 화재 진압 장비의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

○ 고밀도․고층아파트 건립 후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안전점검, 재건축사업

등의 문제가 장기적인 도시 현안 과제로 부상

인천시 인명구조 장비 보유 현황

 ▪ 고가사다리 차량 10대 ⇒ 사용 높이 46m(약 15층)

 ▪ 굴절사다리 차량 7대 ⇒ 사용 높이 27m (약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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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공공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 기금의 지원기준, 연도별 소요자금 판단, 기금 확보계획 등의 공감대 부족

○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7.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공공 관리 제도의 개념을 도입

○ 우리시는 정비 기금의 확보가 타 시 ․도 보다 열악하고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 조직개편 등의 대책 수립이 미흡

- 공공관리제 필요예산 → 982억원 예상(추진위 미구성 36개 구역, 인천시 추정)

○ 현행법에 도입된 공공관리제도가 서울시의 경우를 모델로 삼아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음

- 서울시 : 공정한 선거제도 필요

- 우리시 : 추진측과 반대측과의 객관적 협의 창고 필요

공공관리 소요비용 산출

▪ 총 소요액 : 982억원 [ 27.28억원 × 36개소 ]

▪ 구역 당 공공관리비 : 27.28억원 (서울시 기준 적용)

[ 지원금 : 7.03억원 ]

-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용역비 지원(보조) : 2억원

- 추진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 지원(보조) : 300만원

- 공공관리제 위탁관리 수수료 지원(보조) : 5억(대상구역의 1/2 산정)

[ 융자금 : 20.25억원 ]

- 추진위 운영비 융자 : 2억원

- 조합운영비 융자 : 10억원

- 설계 용역비 융자 : 8.25억원

〈표 15〉기금적립 타시․도 비교 (2009년 기준)

구 분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적립액 200억원 1조 5,000억원 2,050억원 4,8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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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도입 주요내용

▪ 배경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 목적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 공공관리 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공공관리 비용 → 시장․군수 부담(시․도지사는 일부 지원 가능)

▪ 시행일 → 2010. 7. 16

공공관리제도 준비사항

▪ 제도 매뉴얼 작성

▪ 기금관리 및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

▪ 설계자․시공자․정비업체 선정기준 작성

▪ 정비계획수립업체 선정기준 작성

▪ 관련업체 용역비 산출기준 개발

▪ 공공관리자 업무위탁 기준작성 등

▪ 조직 및 인력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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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 소․중․대 생활권별로 필요한 기반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

○ 소ㆍ중․대 생활권을 기준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권 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을 배치하여 생활권별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 소생활권(근린중심) : 초등학교의 보행에 의한 통학권을 가지고 시장,
면사무소, 파출소 등이 배치되는 일상생활권으로 인구는 1만～2만명 규모

▪ 중생활권(지구중심) : 보통 고등학교(중학교)의 통학권 등을 고려하되
3～5개의 소생활권 규모, 인구는 3～10만명을 기준으로 하며, 중생활권의
중심에는 업무, 상업, 위락시설 등을 배치하여 지구중심(地區中心)의 역할

▪ 대생활권(지역중심 또는 부도심) : 대도시 규모의 생활권으로서 군청,
경찰서, 쇼핑센터 등을 갖춤, 중생활권 3～5개가 합해진 인구 20～30만명 정도

○ 천편일률적인 정비사업으로 향후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

□ 도시균형발전 계획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 시설의 배정이 필요

○ 소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그 바탕위에 도시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앵커시설을 배정함으로서 구도심권 경쟁력 강화

○ 도시균형발전 계획에 지역개발과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별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표 16〉생활권별 주요공공시설 배치기준 설정

  

구 분 계획기준

기준년도
(2006년)

1단계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4단계
(2025년)

266만명 302만명 307만명 310만명 370만명
(개소) (인/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읍면동사무소 15,000인/개소 142 18,760 215 218 220 260

경찰서 250,000인/개소 9 295,984 13 13 13 14

파출소 15000인/개소 97 27,462 227 230 232 272

소방서 100,000인/개소 6 443,976 30 31 31 36

소방파출소 20,000인/개소 41 64,972 151 154 155 189

교육청 중생활권이상1개소 6 443,976 8 10 12 14

우체국 15,000인/개소 94 28,339 216 219 221 261

세무서 중생활권이상1개소 4 665,964 7 9 12 14

전화국 200,000인/개소 16 166,491 20 20 21 27

방송사 1,750,000인/개소 2 1,331,927 2 2 2 2

        ＊ 자료 : 인천광역시, 「2025도시기본계획」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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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선 방안

【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

□ 공공 택지의 개발시기 조정 및 공공 아파트 공급 중단, 공급 시기의 조정

○ 민간개발에서 공급되는 주택물량과 시기를 감안하여 공공에서는 공공택지
개발시기를 단계별로 조정하고 추진 중인 공공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

○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임대,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의 조정

□ 정비기금의 확충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 정비 기금의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지역별 경쟁력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을 검토

○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비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일반회계 전입 등)

- 기금조성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시행 → [2011. 1. 1]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필요

□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통한 예산 확보의 현실화와 기금운용의 효율화

○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은 주민 의지 등을 감안하여 개발 시기를 단계별로
조정하고 기금지원 등 예산확보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 공공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부 매뉴얼 마련, 조직정비

○ 공공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지역별 기금의 지원
기준, 연도별 소요자금 판단 등의 후속 대책을 조속히 시행

○ 실정에 맞는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검토 필요

- 기금의 확충, 공공관리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조직과 인력을 정비

□ 생활권별로 주거를 보완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도심 활성화 유도

○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분
설치하여 생활권별로 자족기능을 높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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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정비사업의 공공 기반시설의 대폭적인 지원

○ 경쟁력이 없는 지역의 정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전액
지원하고 소요자금 확보는 법정 재원인 정비기금을 대폭 확대

□ 임시수용시설 등 실질적인 거주자 이주대책 필요

○ 정비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가이주 아파트를 건립하여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

○ 민간 미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자 이주대책으로 활용

□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대응

○ 대기업의 유치, 공장의 건설, 공공기관의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인구유입과
지속적으로 주택 수요를 창출하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

□ 고층ㆍ고밀화로 획일화된 도시 정비사업의 유형을 개선

○ 저밀도 계획시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 유입 감소, 도시경관, 향후
도시문제를 감안하여 아파트 위주의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타운 하우스 등의
새로운 주거형태의 모델 제시가 필요

○ 공공시설 기부체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주택단지의 고밀화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 정비구역의 주민, 시의회, 시정부, 국회의원, 중앙정부가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

-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고 밀 도   개 발 저 밀 도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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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추진 의견

【 의회와 시가 협력하여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

□ 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 내부 토론회, 연찬회 개최 : 수시(유관부서, 기관, 전문가 등 참여)

○ 시민 합동 토론회 개최

- 제1차 : 2010. 10 .26

- 제2차 : 2011. 2월 중

- 제3차 : 2011. 6월 중

□ 市

○ 현안사항에 대한 TF 팀 구성: 기관(부서)별 현안 인식 및 대안 마련

○ 시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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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발표(1)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 덕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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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공공관리제도의 도입배경

1) 공공관리제도 도입배경

◦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 능력 미비, 정비업체 등 관련기관과 유착 등

비리 발생,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장기화로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제도개선의 필요성 대두

◦ 이에 공공의 적극적 대응방식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의 합리적 개선,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공정한 업체 선정 지원

2) 공공관리자 개요

◦ 정의 :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 자격 : 구청장(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 이후 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

◦ 비용부담 : 시공사 선정시까지 구청장(서울시),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이 부담

(선택사항)

3) 서울시의 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내용

◦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

◦ 클린업시스템 구축(2009년 9월 28일 오픈)

◦ 정보공개 15개 항목(현재 7개 항목 + 8개 항목 추가)

- 현재 항목 : 운영규정 및 정관, 참여업체 선정 계약서,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무서, 회계감사보고서

- 추가 항목 : 월별자금 유출입 내역, 자금운영계획서, 시공단계(공공), 설계

변경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입찰정보, 총회관련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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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공관리제도 사업 프로세스

2. 공공관리제도 추진현황 : 시범사업

1) 시범사업 취지

◦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함

◦ 1차(4곳), 2차(10곳), 3차(4곳)

2) 시범사업 내용

◦ 1차(4곳), 2차(한남뉴타운 6곳), 3차 시범사업 내용

→ 지원용역(정비)업체 선정, 주민설명회, 추진위원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2차(한남뉴타운 외 4곳) 시범사업 내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3) 시범사업 예산지원 : 시 예산 지원 약 43.1조원

◦ 1차 : 10억, 2차 : 24.6억, 3차 : 8.5억

4) 적용사업장 현황(서울시 6월 물량 기준)

◦ 서울시내 715곳(재건축 335곳, 재개발314곳, 도시환경 66) 중

- 457곳 적용(재건축 260, 재개발143, 도시환경 54)

- 258곳 제외(재건축 75, 재개발 171, 도시환경12)

: 시공자, 설계자 선정, 그 이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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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관리제도 도입효과

※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3가지 효과 기대

공사비 절감(세대당 부담금 1억원 이상 절감), 사업기간 단축(8년→6년),

투명성 확보(정보공개:클린업)

1) 조합원 부담금 감소 효과 예시

◦ 공사비 : 낙찰율 80%, 설계변경율 5%, 물가연동율 3%

◦ 대여금 : 이자율 7.5% → 4.3%, 사업기간 : 8년 → 6년

◦ 예비비 : 공사비 6% → 공사비의2%

<표> 공사비 산정내역(서울시안)

2)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기간 단축 : 성수전략정비지구

◦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주민전자투표 방식 도입

→ 높은 투표율 42.7%(vs. 보통 주민총회 10% 미만 참석)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 50%이상 징구 소요 기간 : 20∼24일

◦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개월 소요(vs. 통상적으로 1년 소요)

→ 8개월 정도 기간 단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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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관리제도 한계와 문제점

1. 제도도입 효과(사업비 절감) 추정방식이 적절한가?

2. 모든 지자체에 다 적용 가능한가?

3. 도시정비사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한가?

4.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소지는 없는가?

5. 도시정비를 위한 세계적 패러다임에 순응적인가?

1) 제도도입 효과(사업비 절감) 추정방식의 적절성

◦ 사업비 추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의 한계

- 정비사업비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율(무상귀속, 무상양여), 국공유지 비율,

미동의자 비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계량화가 어려움

-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처럼 2개 대표 사업장 추정 결과를 토대로, 타 사업장에

대한 절감효과 예측 한계 존재

- 오히려 공공관리 도입 후 부담금 1억원 감소 효과 없을시, 역 민원 발생

및 조합원들의 갈등 예고

- 대표사업장의 평당공사비 과다(그림1), 예비비 과다(그림2)

→ 2개 사업장을 대표성 있는 일반 사업장으로 보는 것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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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에 따른 대여금 이자 절감 효과 한계

- 대여금 이자 금리는 공공관리자 뿐 아니라 종합이 추진하는 일반사업장에서

적용 가능

- 따라서 공공관리제도 도입하는 사업장만의 효과로 보는 것은 한계

- 특히, 국토부는 정비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재원 지원 강화 조치’

실치

→ 기초공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세입자보상비,

주민 이주비 등 50% 이내 보조, 80%이내 융자 또는 알선(법 63조, 영 60조)

→ 그 외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그 이상의 융자 및 융자 알선 가능

(영 60조제4항제5호)

◦ 설계자 감축(2개 →1개),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비, 기타 경비 오히려

증가

2) 모든 지자체에 적용 가능성

※ 공공관리비용의 공공부담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정여력이 가장 중요함

◦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어려움 : 정비기금의 지역간 편차가 심각

- 서울시(1조 1,662억), 부산(2,130억), 대구(70억), 인천(207억), 광주(54억),

대전(51억), 울산(50억), 경기(2,246억), 전북(11억), 제주(1.9억),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정비기금 없음(자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행정안정부)

- 특히, 현 제도상에서는 지자체가 정비기금 조성 어려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을 도시계획세에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서 조성토록 규정

◦ 재정여력이 있는 서울, 성남, 인천 등 일부 지자체만 적용 가능

- 시급도시 중 74%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53.9%)에도 못미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도시 재정자립도(2008년)

: 34.6∼88.3%

서울(88.3%), 성남(74%), 인천(71%) vs, 전주(34.6%), 청주(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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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별 재정여력과 사업장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정비사업 양극화 발생 가능성 상존

- 경기도 및 인천시의 경우도 시군별 재정여력 차이가 있음

; 인천시 중 재정자주도 60%이상인 자치구는 중구와 동구뿐임

; 경기도의 재정자주도(2010년) : 91.6%∼56.7%(격차 3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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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정비사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 가능성

◦ 사업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방지 한계

◦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원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문제 해결 한계

-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갈등 발생, 소송 진행으로

인해 사업추진 답보 상태

예)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 용두 제5구역, 송파구 시영아파트

- 공공관리를 해도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갈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움.

특히 성수전략사업지구의 경우 추진위원장 선거율이 42.7%로 낮기 때문에

향후 조합설립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조합원간 갈등 발생 가능성 상존

예)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갈등, 4개 지구 중 2,3지구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

- 이주, 철거문제, 세입자 보상 등 공공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 부재, 오히려 이주, 철거문제를 시공사의 업무로 확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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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문제 해결 한계

- 공공관리를 통해 초기자금을 투입해도 사업성이 매우 낮은 지역은 사업진행

한계. 따라서 공공예산 투입에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 상존

- 특히, 사업성이 매우 낮아 주민이 100% 공공관리를 원해도 재정여력이 낮은

지자체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새로운 갈등 유발

◦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공원용지 등)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

4)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 중앙정부, 지자체간 이해 상충, 빈번한 제도 개편,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

예) 시공사 선정시기 : 조합설립이후 vs. 사업시행인가후

◦ 부담금 1억원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 갈등 증폭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내 주민들

공공관리 도입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업 검토 요구 → 신규 법정 소송 발생

예) 가락시영 : (조합)종상향 vs. (비대위) 공공관리

◦ 사업전면 재검토에 따른 사회적 매몰비용 발생

◦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및 관리인력 부족

- 서울시의 경우 공공과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관리과 신설



- 43 -

5) 도시정비를 위한 세계적 패러다임

◦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 다양한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유도

5.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

◦ 서울시의 공공관리는 <도정법> 개정과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공만능주의, 지나친 공공개입으로 인한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의

비난을 받고 있음

-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나타났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서 공공관리제도는 바람직하지만, 그 운용방식<전사업장 적용>과

과정상<정비업체 선정에 따른 추진위와의 갈등, 시공사 선정시기의 변경

(도정법과 다름, 법적 분쟁 소지 내포) 등에 있어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음

◦ 최근, 경기도가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관리 도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선정 시기도 도정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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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인천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천시의 지역상황에 맞는 인천시만의 공공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함

- 첫째,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

- 둘째,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함. 일부는 공영개발로

착각하여 모든 사업을 공공이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공공관리는 시공사선정시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셋째,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대당 부담금 1억원 감소효과 달성 여부는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남5구역의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추진위원회와

서울시의 갈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로서의 공공관리 도입 필요

- 다섯째, 서울시처럼 전사업장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의 참여의사에 따라서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의 불일치가 없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서울시의 경우 시공사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이후

단계에서 사업승인이후로 조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벗어나고

있어 향후 법적 갈등이 예상됨

- 일곱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과정에서 공공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순히 정비업체, 설계업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과연 공공의 진정한 역할인가에 대한 재조명 필요.

∙ 오히려 더 많은 첨예한 갈등 때문에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주·철거의 문제, 기반시설설치의 문제, 사업성 결여 문제 등에 대해

공공이 사업의 조력자로 지원할 방법 모색

∙ 특히, 사업성이 떨어져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이를 위해

사업장별로 사전사업성분석제도(SOC의 예비타당성 개념)를 도입하여

사업성이 확보되는 지역은 민간영역으로 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 예상

구역은 공공지원을 하는 진정한 공공관리제도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사적 재산권이 담보이므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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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발표(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지원방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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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발표(3)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실장

조 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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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비용부담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실장 조상운

도시정비의 기본 목적은 도시의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도시정비정책은

주거환경 쾌적성, 주택공급 효율성, 기존 주택의 재활용, 시장소외계층 배려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어 많은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민간위주의 소규모단위로 시행되어 수익성과 사업추진

편의성만을 기초로 추진됨으로서,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도시경관의 훼손, 부동산 투기발생, 저소득 주거문제 등 부정적

파급영향을 유발하여 도시환경 악화와 도시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는 행정의 토지이용규제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개별 구역별로 주변 지역과 연계없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은 인근 주거지와 단절되는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이 어려워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층․고밀개발위주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부족

및 과부화 문제는 향후 행정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인천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의

특성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총량이나 기반시설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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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로는 부정형 구역지정 및 협의대상지에 따른 부정형 도로의 형성, 생활

권내 전반적 도로체계 개선 미흡, 짜투리 땅이나 법정 최소한도의 기반시설 배치 및

설치에 따른 시설이용의 편이성 및 효율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타시도와 비교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용적률 달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률 울산 38.5%>서울 24.3%>대전 19.2%>부산 10.0%>인천 8.0%, 2007년 현재)

사실상 공공시설의 확보면적은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인천의 재개발 추진실적이 극히 미비했기 때문에 타도시보다 완화된 제도, 즉, 더 많은

용적률을 허용함으로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은 서울보다 동일한 공공시설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

및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공공시설 면적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용적률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주거환경 등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비용부담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이 지원 또는 보조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도정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녹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시설정비에 따른 공공성 효과가 당해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에

그칠 뿐 실제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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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제공하는 원인자(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비

사업의 사업성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구역에 대해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나,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에서 정비사업의 공공시설의 비용부담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단위 정비방식으로의 전환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30)의 제정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생활권 차원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정비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 인천에서는 종전 재개발구역이 아닌 주안2.4동 촉진지구만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구, 동구, 남구 등 인천 전역에 200여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별구역별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

정비방식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개별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반시설의 확보

비율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량한 환경의 주거지를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한다 할지라도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반시설의 유형 및 확보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자칫 주거환경의 질적 환경의 악화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권단위 정비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분담 등으로 이해 조정

협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단위내 개별구역별로 특성을 고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용도지역의 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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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의 개선

인천의 경우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타도시보다

높게 설정되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가 저감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계획용적률1)도

높고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도 높아2) 기반시설을 타 구역보다 많이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법정 상한인 2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달성가능한 용적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지를 10%

제공할 경우, 243%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당해 구역의 기반시설 부지를 15%, 20%를 제공하여 인센티브 산식상

25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한용적률인 250%는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설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계획용적률을 하향시키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여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적극 지원

최근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마련"의 민선 5기 공약사항에서 보듯이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이 인식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약화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극히 미진한

실정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비용부담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의 재정상황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기능, 유형,

위치 등에 관계없이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압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공공적 기여도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시 일정 규모 이상의 당해 구역 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한 생활권 시설을 제공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 사업지구내에 입지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포함한 범위에 대해 적용되는 개발가능 용적률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부산․대구 220%, 인천 210%, 대전․울산 200%, 서울 190% 순이다

2) 기반시설 부지 10% 제공시 추가되는 용적률은 부산 40%, 인천 33%, 서울․광주․대전․대구 
29%, 울산 14%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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